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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 의 결주문
 사천시 학교 식식품비 지원에 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

같이 의결한다. 

2 .  개정이 유
 학교 식 상  교육인 자원부 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던 학교에

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로 개정됨에 따라 식 상이 ․ ․고

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포함하고자 함

3.  주요내용
 학교 식식품비 지원 상 확 (안 제3조)

 ․ ․고등학교 → ․ ․고등학교  유치원,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

4 .  주요 토의 과제  : 없음

5.  참고사항

  가. 계법령 : 따로 붙임

  나. 산조치 : 연간기  47,324천원정도 증액

  다. 합    의 : 기획감사담당

  라. 기    타

    1) 신․구조문 비표 : 따로 붙임

    2) 입법 고(2007. 5. 2 ～ 2007. 5. 23)결과 제출된 의견없음

    3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

사천시 조례 제   호 

사천시 학교 식식품비 지원에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   사천시 학교 식식품비 지원에 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ꡒ지원 상은 사천시 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「학교 식법 시행규

칙」제2조에 명시된 ․ ․고등학교로 한다.ꡓ를ꡒ지원 상은 사천시 내에 

소재하는 학교로서 ․ ․고등학교  유치원,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

학교로 한다.ꡓ로 한다.

        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신･구 조문 비 표

      행 개   정   안

제3조(지원 상) 지원 상은 사천시 내

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「학교 식법 

시행규칙」제2조에 명시된 ․ ․

고등학교로 한다. 

  

제3조(지원 상) -----------------

 -------------------- ․ ․고등

학교  유치원, 그 밖에 교육감이 

  인정하는 학교로 한다.

  

 



계 법 령  발췌

【 학 교 식법 】

제2조 (학교 식의 개시보고 등) ①「학교 식법 시행령」(이하 " "이라 
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 식의 개시보고는 식 개시  10일까지 
별지 제1호    서식의 학교 식 개시 보고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.
  ②  제3조제2항에 따른 변경보고는 변경 후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보
고하    여야 한다.
  ③학교의 장은 매학년도말 재의 식 황을 2월 28일까지 별지 제2호

서식의 식실시 황에 따라 교육인 자원부장  는 교육감에게 보고
하고, 교육감은 이를 3월 20일까지 교육인 자원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
한다.

  ④교육인 자원부장  는 교육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
사항에 하여 「 · 등교육법」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에 
입력하여 리하여야 한다.

제3조 (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
학교 식이 안 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 ·재정 으로 지원하여야 
하며, 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리능력 배양과 통 
식문화의 계승·발 을 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  ②특별시· 역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
매년 학교 식에 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 (학교 식 상) 학교 식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는 학 에 재학하는 학생을 상으로 
실시한다.

  1.「 · 등교육법」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
  2.「 · 등교육법」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한 특별학   
     산업체부설 ·고등학교
  3.  그  밖 에  교육감이  필 요하 다 고 인 정하 는  학 교

제8조 (경비부담 등) ①학교 식의 실시에 필요한 식시설·설비비는 당해 
학교의 설립·경 자가 부담하되,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
있다.

  ② 식운 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·경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
되,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(친권자,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
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그 경비의 



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  ③학교 식을 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④특별시장· 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· 군 수 · 자 치 구 의  구

청 장 은  학 교 식에  품질 이  우 수 한  농산 물 사용 등  식의  질  향상 과 
식시설 · 설 비 의  확 충을  하 여  식품비   시설 · 설 비 비  등  식에  

한  경 비 를  지원할  수  있 다 .

제9조 ( 식에 한 경비의 지원) ① 국 가 는  지방자 치 단 체 는  제 8조의  
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부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 으로 지원한다.

  1. 학생 는 그 보호자가 「국민기 생활 보장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  
   른 수 권자, 차상 계층에 속하는 자, 「모·부자복지법」 제5조의 규정  
   에 따른 보호 상자인 학생
  2.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

와 그에 하는 지역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
는 학생

  3.「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 농산어 지역 개발 진에 한 특별
법」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 에 있는 학교와 그에 하는 지역
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

  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



공 ․ 사립유치원 원아 현황

 (2006.10.1.현재)

구분 설립
학 수

원     아      수

남 여 계

인가 편성 3세 4세 5세 계 3세 4세 5세 계 3세 4세 5세 계

삼천포 공립 1 1 2 6 8 2 3 5 4 9 13

문선 공립 2 2 3 17 20 5 9 14 8 26 34

노산 공립 1 1 2 4 6 9 9 2 13 15

방 공립 1 1 1 1 1 2 2 5 2 2 2 6

용산 공립 2 2 1 19 20 2 14 16 3 33 36

남양 공립 1 1 6 6 1 2 3 1 8 9

성 공립 1 1 1 3 4 1 3 4 2 6 8

신수도 공립 1 1 1 1 2 1 1 2

동성 공립 2 2 31 31 23 23 54 54

정동 공립 1 1 14 14 1 3 8 12 1 3 22 26

축동 공립 1 1 1 2 5 8 1 2 3 2 2 7 11

곤양 공립 2 2 1 4 8 13 2 4 5 11 3 8 13 24

곤명 공립 1 1 2 4 6 1 3 2 6 1 3 6 10

완사 공립 1 1 1 3 4 1 2 5 8 1 3 8 12

서포 공립 1 1 3 3 2 8 3 3 6 3 6 5 14

사천 공립 5 5 22 48 70 29 36 65 51 84 135

계 16 24 24 6 44 171 221 7 57 126 190 14 99 296 409

성 사립 3 3 1 8 10 19 4 4 5 13 5 12 15 32

새싹 사립 3 3 23 28 51 20 28 48 43 54 97

꽃나라 사립 4 4 15 14 36 65 10 14 33 122 25 28 69 122

상아 사립 2 2 2 13 23 38 4 28 6 39 6 41 29 76

성균 사립 5 5 13 31 45 89 7 29 27 63 20 60 72 152

한마음 사립 4 4 3 27 33 63 3 18 25 46 6 45 58 109

삼성 사립 2 1 4 2 6 5 2 2 9 9 4 2 15

리라 사립 7 7 30 32 30 92 26 20 32 78 56 52 62 170

열린 사립 4 4 17 15 15 46 10 13 12 35 27 28 26 81

수정
자연 사립 3 3 11 13 17 41 13 12 11 36 24 25 28 77

색동 사립 5 3 12 11 11 34 12 14 19 45 24 25 30 79

계 11 42 39 108 189 248 544 94 174 200 534 202 363 445 1,010

합계 27 66 63 114 233 419 765 101 231 326 724 216 462 741 1,419

 * 유치원 구분 - 공립유치원 : 초등학교병설유치원, 사천은 사천유치원으로    

  단설임.사립유치원 : 단설사립유치원


